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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수신자 

(경유)

제  목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

사    건

당 사 자

자료재제출명령

내    용

이행기일

불 이 행

내    용

부    과

예 정 일

비    고

    귀하(업체)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   년    월   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「전

기통신사업법」 제5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,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

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

다. 만약,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

★조사관

협조자   

시행 ( ) 접수 ( )

우 /

전화 /전송 / /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
